
○ 사건개요

 - 청구인 경상남도 남해군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청구인과 피청

구인인 경상남도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하고 관할권을 행사

하여 왔다.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○○풍력 주식회사는 청

구인 소속 구들여와 피청구인 소속 욕지도 사이의 해역(이하 이 사건 

쟁송해역 이라 한다) 등에 대하여 2021. 7. 23.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

용・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, 피청구인은 2021. 9. 28. 청구인과 협의 없이 

○○풍력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・사용허가 후 2021. 10. 13. 위 내용을 

고시하였다. 

 -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쟁송해역 중 구들여 우측의 일부가 청

구인의 관할임이 분명하므로 공유수면 점용・사용허가를 취소하여 줄 

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. 12. 1. 거절하였고, ○○풍력이 공유

수면 점용・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1. 12. 30. 공유

수면 점용・사용기간을 2022. 1. 31.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. 이에 

청구인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. 

○ 심판대상

 -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해상경계가 무엇인지, 또한 별지도면 표시 

가, 나 지점을 연결한 선(보라색 실선) 좌측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이 

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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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, 종국

결정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
